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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8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1. (검역) 유통 온도 규정 위반 수산물에 대해 수입 및 유통 금지

   - 출처: 동식물검역국 수출입·통관·검역 관련 기사 http://www.fsvps.ru/fsvps/news/ (2018.08.02.~28.)

 

 ◦ 올 한해 극동지역에서만 60건이 넘는 적발 사례 급증으로 유통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해 짐 

    - 연해주의 옴스크 지역에서 55.8톤의 냉동 청어를 운송 온도 규정 위반으로 억류

함. 유통 온도는 영하 8.3ꠋC로 기술규정‘생선과 수산물 안전 규정’에 규정된 

영하 18ꠋC 보다 9.7ꠋC 높았음

    - 또한 연해주 극동지역에서 100톤의 연어가 유통 온도 영하 12ꠋC~16ꠋC를 유지하여 

규정 위반으로 유통이 금지됨

    - 극동지역에서 니즈니-노브고로드으로 운반 중이던 냉동 생선 147톤에 대해 유통

을 금지함 (운반 당시 온도 영하 7ꠋC~8ꠋC)
 

 ◦ 유통 온도 외에도 기술요건 미준수 식품에 대한 수출 금지의 사례도 발생

    - 노르웨이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예정이던 냉동연어 18톤에 대해 반입을 금지

함 (상트페테르부르크 검역소 적발)

    - 냉동연어의 해동 흔적을 발견함. 표면에 생긴 얼음과 갈색 얼룩, 아가미 부위 붉

은 갈색의 출혈 등을 통해 해동의 흔적을 발견하였음 

    - 해당 식품은 노르웨이로 반송됨

  

         △ 동식물검역국 레닌그라드-프스코프주 지부 공개 사진 (출처: 동식물검역부 기사)

 ◦ 특히 여름철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규정 유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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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문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화두가 되는 사안임

      ž 국내에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물 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

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이 공개됨

    - 러시아는 ‘국가표준 GOST 32366-2013 (18.06.2003)’에 따라 냉동 생선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생산과 유통(국내-러시아 검역소간)에 요구되는 러시아의 국가표준 기준과 기술

규정 유의사항에 유의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춰야 함

2. (수출현안) 수산물 수입 허가 명단에 한국기업 신규 5개사 추가

  - 출처: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공문  N ФС-КС-7/21175 (2018.08.28.)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공문을 통해 수산물 수입을 허가받은 기업명단에 신규 5개 

사를 추가함

    - 수산물의 경우 완제품, 통조림, 생물생선, 냉동, 냉장, 반제품, 연체동물, 수생 무

척추 동물 등 16개로 구분된 항목별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음

      ž 신규 추가 기업은 다음과 같음 

번호 상호 취급 허가 품목

KRF-0063 SAJO SEAFOOD CO., LTD.

신선, 냉장 생선; 냉동 생선; 어육, 신선·냉장·냉
동 (다진 어육 포함) 생선필레; 건조, 말린, 염장
이나 염수장한 생선, 냉훈 또는 온훈 생선; 생
물·신선·냉장·냉동·삶고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
수장한 갑각류 (껍데기 유무 상관없음); 연체동
물 (껍데기 유무 상관없음), 기타 생물·신선·냉
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생 무척추동
물; 어류 반제품;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
타 수생 무척추동물 냉동(냉장) 제품 보관

KRF-0064 HAE SUNG INTL. CO., LTD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
물 냉동(냉장) 제품의 저장

KRF-0065 BLUE STORM CO., LTD
냉동 생선; 신선·냉장·냉동 (다진 어육 포함) 생
선필레;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냉동(냉장) 제품의 저장

KRF-0066 SAJO SEAFOOD CO., LTD. 
SECOND DISTRIBUTION CENTER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
물 냉동(냉장) 제품의 저장

KRF-0067 KOREA COLD STORES CO., LTD 
GAMCHUN SECOND FACTORY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
물 냉동(냉장) 제품의 저장

 ◦ 러시아로부터 수산물 수출허가를 받은 한국기업은 2018년 8월 28일부로 총 23개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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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조치로 러시아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은 기존 18개사에서 

23개사로 증가함

      ž 23개사 중 2017년 11월에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를 받은 1개사를 제외하면 22

개사가 러시아에 수산물 수출이 가능함

      ž 이중 생물 생선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5개사,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

타 수생 무척추동물 냉동(냉장) 생선 및 해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6개사이나, 현재 3개사가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임

3. (검역) GMO관련, 중국 기업에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

  - 출처: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공문  N ФС-КС-7/21217 (2018.08.28.)

 ◦ 중국 기업의 옥수수 글루텐 제품에서 등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GM) 성분이 검출

되어 해당 기업 식품에 대해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내림

    - 말토덱스트린, L-글루타민, 올리고당, 옥수수 시럽, 글루코오스 시럽 등을 생산하

는 BAOLIKANG BIOLOGICAL FEED CO. 에서 생산한 옥수수 글루텐 식품에서 

허가되지 않은 GM 성분이 검출됨

    - 해당 기업의 적발 식품에 대해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내림. 단, 수입 제한 조

치 도입 이전에 반입된 식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러시아는 GMO 식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음

    - 2007년부터 단백질이나 DNA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GM성분을 0.9% 이상 함유한 

식품에 대해 GM 성분 함유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함

    - 2014년까지는 시범지역에서만 GMO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허가했으며, 2016년부

터는 GMO 식물이나 동물을 경작하거나 키우는 것을 금지함

    - 그러나 WTO 가입을 위해 GMO 식품에 대해 완전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수입은 금지하지 않음

    - 현재 러시아에서 식품에 이용이 가능한 GM 작물에는 콩 8종, 옥수수 12종, 쌀 1

종, 사탕무 1종이 있음

 ◦ 러시아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가격과 GM 성분 함량에 있어서 적합

한 균형이 필요함

    - 전문가들은 GMO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보수적인 입장에 대해서 러시아 생명공

학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소비자들은 각종 포털 게시판이나 개인 웹사이트 등에 GM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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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상품명 통합 상품 코드 쿼터 할당량 
(천 톤)

쇠고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201 10 000 1, 0201 20 200 1, 0201 20 300 1, 
0201 20 500 1, 0201 20 900 1, 0201 30 000 4 40.0

쇠고기 (냉동한 것) 0202 10 000 1, 0202 20 100 1, 0202 20 300 1, 
0202 20 500 1, 0202 20 900 1, 0202 30 100 4, 
0202 30 500 4, 0202 30 900 4

530.0

돼지고기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0203 11 100 1, 0203 11 900 1, 0203 12 110 1, 
0203 12 190 1, 0203 12 900 1, 0203 19 110 1, 
0203 19 130 1, 0203 19 150 1, 0203 19 550 1, 
0203 19 590 1, 0203 19 900 1, 0203 21 100 1, 
0203 21 900 1, 0203 22 110 1, 0203 22 190 1, 
0203 22 900 1, 0203 29 110 1, 0203 29 130 1, 
0203 29 150 1, 0203 29 550 1, 0203 29 590 1, 
0203 29 900 1

400.0

    - 소비자들의 GM성분 함유 여부와 GM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민하

므로 러시아의 GM에 대한 엄격한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러시아 소비자의 경향

을 잘 파악한 뒤 수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1. (관세) 2019년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한 관세 쿼터 할당량 발표

   - 출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141 (2018.08.28.)

 ◦ 2019년에 적용될 특정 육류와 유제품에 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역내국의 관세 쿼

터 할당량 기준이 발표됨

    - 러시아는 현재‘일정량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율 표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할당 형식의 쿼터 제도를 시행

하고 있음

      ž 자국 농산 및 축산 생산부문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장에 충분한 육류 및 유제

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임

    - 해당조치는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재배되어 수입되는 식품은 제외하고 제3국의 

식품에만 적용

    - 쿼터 할당량은 2011년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하여 설정되었

으나 2018년도 할당량과 변화가 없이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임

       ž 상세한 상품 구분과 관세 할당량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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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트리밍 0203 29 550 2, 0203 29 900 2 30.0
 

닭의 절반 또는 사분도체와 닭의 
다리 및 그 절단 (냉동한 것) 0207 14 200 1, 0207 14 600 1 250.0

뼈 없는 닭 (신선한 것이나 냉장
한 것) 0207 13 100 1 0.0

뼈 없는 닭 (냉동한 것) 0207 14 100 1 100.0

뼈 없는 칠면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207 26 100 1 0.0

뼈 없는 칠면조 (냉동한 것) 0207 27 100 1

14.0칠면조 절단육 (냉동한 것) 0207 27 300 1, 0207 27 400 1, 0207 27 600 1, 
0207 27 700 1

제0105호에 명기된 가금류의 육
과 식용 설육 (신선한 것, 냉장하
거나 냉동한 것),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것

0207 11 100 1, 0207 11 300 1, 0207 11 900 1, 
0207 12 100 1, 0207 12 900 1, 0207 13 200 1, 
0207 13 300 1, 0207 13 400 1, 0207 13 500 1, 
0207 13 600 1, 0207 13 700 1, 0207 13 910 1, 
0207 13 990 1, 0207 14 300 1, 0207 14 400 1, 
0207 14 500 1, 0207 14 700 1, 0207 14 910 1, 
0207 14 990 1, 0207 24 100 1, 0207 24 900 1, 
0207 25 100 1, 0207 25 900 1, 0207 26 200 1, 
0207 26 300 1, 0207 26 400 1, 0207 26 500 1, 
0207 26 600 1, 0207 26 700 1, 0207 26 800 1, 
0207 26 910 1, 0207 26 990 1, 0207 27 200 1, 
0207 27 500 1, 0207 27 800 1, 0207 27 910 1, 
0207 27 990 1, 0207 41 200 1, 0207 41 300 1, 
0207 41 800 1, 0207 42 300 1, 0207 42 800 1, 
0207 43 000 1, 0207 44 100 1, 0207 44 210 1, 
0207 44 310 1, 0207 44 410 1, 0207 44 510 1, 
0207 44 610 1, 0207 44 710 1, 0207 44 810 1, 
0207 44 910 1, 0207 44 990 1, 0207 45 100 1, 
0207 45 210 1, 0207 45 310 1, 0207 45 410 1, 
0207 45 510 1, 0207 45 610 1, 0207 45 710 1, 
0207 45 810 1, 0207 45 930 1, 0207 45 950 1, 
0207 45 990 1, 0207 51 100 1, 0207 51 900 1, 
0207 52 100 1, 0207 52 900 1, 0207 53 000 1, 
0207 54 100 1, 0207 54 210 1, 0207 54 310 1, 
0207 54 410 1, 0207 54 510 1, 0207 54 610 1, 
0207 54 710 1, 0207 54 810 1, 0207 54 910 1, 
0207 54 990 1, 0207 55 100 1, 0207 55 210 1, 
0207 55 310 1, 0207 55 410 1, 0207 55 510 1, 
0207 55 610 1, 0207 55 710 1, 0207 55 810 1, 
0207 55 930 1, 0207 55 950 1, 0207 55 990 1, 
0207 60 050 1, 0207 60 100 1, 0207 60 210 1, 
0207 60 310 1, 0207 60 410 1, 0207 60 510 1, 
0207 60 610 1, 0207 60 810 1, 0207 60 910 1, 
0207 60 990 1

0.0

분말, 과립 또는 기타 고체형태
의 유장과 변성유장의 특정 품목 
(농축 여부 또는 설탕이나 그 밖
의 감미료 첨가 여부 상관없음)

0404 10 120 1, 0404 10 160 1 15.0

 ◦ 쿼터내(In-quota Rate), 쿼터밖(Out-of-quota Rate) 관세는 최대 65%의 차이를 보임

    - 0201 품목과 0202 품목의 경우 쿼터내 관세율은 수입액의 15%로 적용되나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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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50% (단, 1kg당 1유로 이상)로 적용됨

    - 0203 품목은 쿼터 할당량 이내에는 관세율 0%, 할당량 초과분에는 65%가 적용됨

    - 단, 2020년 1월 1일부터는 쿼터 할당 목록에서 제외 될 예정임. 이후에는 모든 

수입량에 동일하게 25%의 관세율이 적용됨

    - 제 0105 호에 명기된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의 경우, 할당량 내 수입관세율은 

25%이지만 할당량 초과분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80%임. WTO 가입으로 인해 쿼

터 할당량 품목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37.5%의 단일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

 ◦ 본 결정은 공표일로부터 30일 이후(2018년 9월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2. (관세) 특수식품 분류 항목에 두 유형의 제품 추가

   - 출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137 (2018.08.21.), 유라시아 경제연합 식품 위생 및 검역 요건

 ◦ 두 가지 유형의 식품을 특수식품 항목에 추가함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와 안전성을 위한 위생 및 검역 요

건》에 따르면 ‘특수식품이란 다양한 범주의 대상이나 상이한 생리학적 상태를 

가진 대상을 위해 화학적 조성을 가진 식품’을 말함

    - 국내 식품 공전에는 특수영양식품으로 표현되고 있음

    -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식품 유형 설명 통합 상품 코드
비타민, 미량원소, 다량원소를 첨가한 아미노산 또는 식물 
추출물 혼합물로 구성된 분말 또는 농축액 형태의 식품으로 
인체에 균형 잡힌 영양 보충을 위한 보조물질을 함유하며, 
추가적인 조리과정 (물에 희석)이 요구되는 식품

2106 (식품, 다른 항목에 규정되거
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비타민, 미량원소, 다량원소를 첨가한 탄수화물, 식물성오일, 
탄수화물 혼합물로 구성된 액체 형태의 식품으로 인체에 균
형 잡힌 영양 보충을 위한 보조물질을 함유하여 음료수의 
형태로 직접 음용되는 식품

2202 (미네랄과 탄산을 포함하여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향료를 
첨가한 물 또는 기타 무알콜 음료, 
과일 또는 야채 주스 제외)

    - 2106 품목의 경우, 유지방 함량, 전분 함량, 반제품 함량, 설탕, 시럽 등의 첨가

물 여부에 따라서 5~10%의 관세율이 적용됨

    - 2202 품목의 경우, 알코올, 설탕, 향료 등 물질의 첨가여부와 그 함량에 따라 

8~9%의 관세율이 적용됨

    - 특수 식품으로 분류되면 10%와 18%의 부가가치세율 중 10%가 부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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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관문제 사례ž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본 결정은 공표일로부터 30일 이후(2018년 9월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발생일자 통관번호 HS code 상품명(제조사)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2017.1.1

※ 첨부파일 참조 

 


